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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생태·자연도는 자연자원을 식생, 멸종위기동·식물종 분포에 따라 생태학적 보전과 복원을
위한 정보 제공과 정책 및 토지이용계획 등에 중요 자료로 이용되고 있다. 생태·자연도는 2만 5천
분의 일 축척 지도 794도엽에 대하여 1, 2, 3등급과 별도관리지역으로 구분하여 표기되고 있다.
2005년에 최초의 생태·자연도 국민열람(안)이 공개되어 1,419건의 관련된 관·민원이 발생하였으
며, 일부 수정을 거쳐 2007년에 고시되었다. 2012년에 두 번째 생태·자연도 국민열람(안)이 공개
되었으며, 1,263건의 관·민원이 접수되었다. 2007년에 고시된 생태·자연도의 등급조정을 위한
관원과 민원은 182건이 접수되었으며, 2013년까지 159건이 수정·보완 고시되었다. 2007년 생태·
자연도 고시자료의 국토대비 각 등급별 면적 비율은 1등급 7.5%, 2등급 39.2%, 3등급 44.7%이다.
2012년 생태·자연도 개정고시 국민열람(안)에서는 1등급이 약 1.7%, 2등급이 약 6.3% 증가하였으
며, 3등급은 8.1% 감소하였다. 전국의 1등급 지역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곳은 강원도(2007:
54.33%, 2012: 47.53%)로 나타났다. 1등급 면적 비율이 가장 높고 3등급 면적이 가장 낮은 지역은
강원도며, 3등급 면적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특별시다. 1등급 면적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경
상북도며, 가장 많이 감소한 지역은 전라북도와 서울특별시다. 1등급 판정에 가장 높은 기여를 하는
평가 항목은 식생이었다.

주요어 : 생태·자연도, 관·민원, 전국자연환경조사

Abstract : The Ecosystem and Nature Map (ENM) is basic map for current status of natural
resources. The map has been offered information to ecological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as well
as to land use planning and policy making. The map composed of 794 sheets in 1:25,000 scale
classifies total areas into three grade zones (1st, 2nd and 3rd grade zones) and separately managed
zone. In 2005, the first draft Ecosystem and Nature Map was prepared by the second National
Ecosystem Survey. It was opened for the people to search and appeal. So 1,419 cases of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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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한반도의 생태계는 1900년대 초·중반 국난(國難)

및 전란(戰亂)과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필

두로 하여 국가의 급진적인 공업화와 산업화로 이용과

개발의 대상으로 훼손되었다. 80년대 후반, 자연생태

계에 대한 전국조사가 실시되고, 90년대 이르러서는

각종 환경운동단체가 설립되기 시작하면서 환경문제

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이 높아지고 자연환경과 생

태계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김창회 등, 2013; 환경

부·국립환경과학원, 2006; 유팔무, 1998).

환경부에서 자연환경보전법과 환경영향평가법이

제정되면서 체계적인 국가차원의 자연환경관리를 위

한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현재는 자연환경의 보전과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10여개의 다양한 법령이 적용

되고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14). 그 중에서 생

태·자연도는 자연생태계의 현황과 정보를 등급화한

것으로 보전과 보호 및 정책수립과 개발계획 등에 중

요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자연환경에 대한 공간정보는 임상도, 토지피복도,

비오톱 지도 등의 다양한 주제로 제작 및 활용되고

있으며, 독일과 미국 경우 서식지와 경관 관리를 위

한 시스템 도입과 유형화에 의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

다(Bundesamt fur naturschutz, 2014; USDA-

U.S forest service, 2014). 독일과 미국의 자연환경

주제도들은 대부분 녹지공간을 기반으로 단일 또는

복합적인 내용으로 유형을 분리하거나 국지적인 범

위를 지도로 표현한 것에 반해 생태·자연도는 국토

전반을 대상으로 생태계 구성 요소들을 총합하여 등

급화한 것으로 차별성을 가진다. 특히, 생태·자연도

1등급은 보전가치 또는 생태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

100㎡당 약 400만원의 경제적 가치로 추정하였으나

(신영철과 민동기, 2005) 그 이상의 가치로 평가될

수 있다. 하지만 자연환경에 대한 등급화된 정보는

체계적인 관리와 이용의 측면에서 다양한 방면으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 반면에 규제와 제재의 근거

가 되어 수많은 관원과 민원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 결과 최초 생태·자연도가 공개된 2005년부터 현

재까지 지속적인 관·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이러한

100 환경영향평가 제24권 제1호

appeals on the first draft Ecosystem and Nature Map were submitted in 2005. After partial revision,
the first Ecosystem and Nature Map was announced in 2007. The second draft Ecosystem and
Nature Map was prepared by the third National Ecosystem Survey and opened to public in 2012.
As a result, 1,263 cases of public appeals were submitted in 2012.

Since the first announcement of the Ecosystem and Nature Map in April 2007, 182 cases of public
appeals on the Map were submitted until December 2013. Among them, 159 cases were announced
with revision. According to the first Ecosystem and Nature Map announced in 2007, graded areas
covered 7.5% in the 1st grade zone, 39.2% in the 2nd grade zone and 44.7% in the 3rd grade zone of
the national land area, respectively. In the second draft Ecosystem and Nature Map in 2012, areas
of the 1st grade zone and the 2nd grade zone were 9.2% increased 1.7 percentage points and 45.5%
increased 6.3 percentage points, and areas of the 3rd grade zone were 36.6% decreased 8.1 percentage
points.

Among areas of the 1st grade zone, Gangwondo occupies 54.3% in 2007 and 47.6% in 2012.
Gangwondo consists of the highest percentage of the 1st grade zone and the smallest of the 3rd
grade zone. Seoul has the highest percentage of the 3rd grade zone. There were the highest increase
of the 1st grade zone in Gyeongsangbukdo and the highest decrease in Jeollabukdo and Seoul.
Vegetation is the most important evaluation factor to determine the grade of the Ecosystem and
Nature Map.
Keywords : Ecosystem and Nature Map, public appeal, National Ecosystem Survey



생태·자연도의 양면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활용과

적용(전성우 등, 2000, 류상규, 2004; 노백호 등,

2005; 이종수, 2007) 및 문제점 개선과 제안을 위한

연구(전성우와 정휘천, 1998; 전성우와 정성문,

1999; 전성우, 2001, 정흥락 등, 2004; 정흥락,

2008)들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생태·자연도의

관리 기관인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접수된

관·민원의 자료를 기반으로 현황에 대한 분석과 그

동안의 경과를 고찰함으로써 생태·자연도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분석을 하여 본 제도에 대한 이해 및

개선 방안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생태·자연도에 대한 이해를 위해

개요를 정리하였으며, 관·민원에 대한 문제점 인식

과 경과를 이해하고자 생태·자연도 등급 수정·보

완 신청현황을 제시하였다. 개요에 대한 것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14)와 환경부(2014)의 관련 법

규와 예규를 참고하여 생태·자연도와 관련된 법령,

예규, 훈령 등 관련된 것들을 확인하여 정리하였다.

생태·자연도 등급 수정·보완 신청 민원에 대해서

는 2005년부터 2013년까지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

원에 접수된 모든 문서들을 대상으로 정리 및 검토하

였으며, 국민열람(안) 이의신청1)과 2007년 고시된 등

급 수정·보완 요청2)의 두 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

다. 등급별 면적 비교 등은 2007년 고시된 것과 2012

년 열람된 생태·자연도(안)을 비교하였다. 등급 수

정·보완 요청은 2007년 고시된 생태·자연도에 대

해 제기된 민원으로 2013년까지 접수 및 처리된 보고

서, 공고문, 고시문 등 관련된 모든 문서를 분석하여

시·도별 현황, 생물분류군 및 등급별 현황을 파악

하였으며, 이 결과들을 기반으로 생태·자연도의 속

성과 관·민원 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II. 생태·자연도 개요

1. 생태·자연도의 정의

생태·자연도(The Ecosystem and Nature Map:

ENM)란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 14항에서 “산·하

천·내륙습지·호소(湖沼)·농지·도시 등에 대하

여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

에 따라 등급화하여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지도”로 정의하고 있다. 본 제도의 본질적인 목적은

국가의 자연자원 관리와 건전하고 건강한 생태계의

이용과 보전 및 복원을 위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법조항에서도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이나 시행에 활용”을 위하여 정보를 제공하여 활

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생태·자연도의 정의는 1991년 자연환경보전법 제정

당시에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1997년에 생태통로를

포함한 9개 용어가 신설 또는 보완되면서 도입되었다

(시행 1998.1.1.: 법률 제5392호, 1997.8.28., 전부개

정). 그리고 2000년에는 “전국의 자연환경을 생태·

자연도로 작성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생태·자연도 작성지침이 마련되어 생태계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기준의 기반이 마련되었다(시행

2000.11.7.; 환경부예규 제205호, 2000.11.7., 제정).

2004년에 이르러 자연환경보전법 제11조(자연환

경정보망의 구축·운영 등)가 신설되면서 현재와 같

은 생태·자연도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생태·자연

도 제도 도입 초기에는 생태·자연도의 공간적 범위

는 해양까지 포함하고 있었으나 2006년 “해양생태계

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8045호,

2006.10.4, 제정)”이 제정되면서 해양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시행 2007.4.5.: 법률  제8045호 ,

2006.10.4, 타법개정).

생태·자연도는 환경부 소관 업무로서 국립환경과

학원(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NIER)에서 2013년 12월까지 고시를 제외한 업무 전

반에 대하여 수행하였으며, 2014년 1월부터는 국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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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연환경보전법 제11조와 생태·자연도 작성지침 제4조에
의해 주기적으로 작성된 생태·자연도를 고시하기 이전에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4항 ⑤에 의거하여 14일 이상 국민
의 열람을 거쳐야 하는 경우

2) 생태·자연도 작성지침 제16조에 의거하여 고시된 내용에
권역별 이의가 있을 경우 수시로 등급의 수정, 보완을 신청
한 경우



생태원(National Institute of Ecology: NIE)으로 이

관되었다(Figure 1).

2. 생태·자연도의 등급

생태·자연도는 전국자연환경조사의 결과, 산림청

에 제공되는 임상도, 환경부 토지피복도 등을 참조하

여 제작되었다. 생태·자연도 등급은 ‘생태·자연도

작성지침(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라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지형 또는 생물군(식생 및 동·식물), 습지

평가 등의 정보에 의해서 3개의 등급이 결정된다.

생태·자연도 등급은 1등급, 2등급, 3등급, 별도관

리지역으로 총 4개로 구분되며, 각각의 등급별로 보

전적, 자원적 가치가 다르게 부여된다. 특히 1등급으

로 구분된 지역은 보전적 가치를 높게 인정하여 별도

의 관리와 훼손에 대한 강도 높은 주의를 권하고 있

다(자연환경보전법 제30조 제2항, 제43조 제1항 제2

호 및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1호).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법(제5조 2항)을 비롯한 국토

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원부 등의 다른 토

지이용 관련 법령(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

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

할 특별법 및 시행령 등)에서도 1등급 지역은 개발과

이용 대상에서 제외 또는 협의할 것을 명시하고 있

다. 그로 인해 토지 이용을 위한 계획 단계, 특히 개

발 사업을 위한 입지 타당성 검토 단계부터 생태·자

연도 현황은 자연생태계의 보전적 측면에서 높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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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 timetable of the Ecosystem and Nature Map showing historical events.



여를 하고 있으며, 목적과 용도에 따라 협의와 규제

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해 지

정·관리되고 있는 자연환경 관련 법정 보호지역들은

별도관리지역으로 표기하고 있다(Figure 2). 2등급

지역은 각각 장차 보전의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 완충

지역의 역할을 하며, 3등급 지역은 1, 2등급 지역과

별도관리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상대적으로 보전가

치가 높지 않은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3. 생태·자연도 고시

생태·자연도는 1:25,000 축척의 지도에 실선과

격자 및 점의 형태로 표현된다(자연환경보전법 제34

조, 생태·자연도 작성지침 제7조, 제8조, 제9조).

생태·자연도의 작성 주기는 최초 10년이었으나

2009년부터 3년으로 단축되었다(생태·자연도 작성

지침 제4조 1항, 시행 2009.1.15.: 환경부예규 제346

호, 2009.1.15, 전부개정).

최초 고시된 생태·자연도는 제2차 전국자연환경

조사(1997-2005년) 및 다양한 자연환경조사에 기초

하여 2005년에 초안이 마련되어(김창회 등, 2013)

국민 열람을 시행하였다(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5

항). 열람은 2005년 4월 25일부터 5월 16일까지 22

일간 시행하였다. 이 기간 동안 접수된 관원과 민원

은 총 1,419건으로 이들에 대한 검토와 수정 및 보완

등의 과정을 거쳐 2007년 4월 11일에 생태·자연도

가 확정 고시 되었다(Figure 1). 초기에는 열람기간

에 대한 규정은 없었으나 2006년 이후 열람기간은

14일 이상으로 규정하게 되었다(자연환경보전법 제

34조 5항: 2004.12.31. 전부개정, 2006.1.1. 시행).

2012년도에 이르러 전국 794도엽(1:25,000 축척

의 도엽은 856개이며, 일부 도서지역 등 제외) 중

652도엽(전면갱신 460도엽, 부분갱신 192도엽)에 대

한 생태·자연도 개정고시 국민열람(안) 도면이 마련

되었으며,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4항에 의거하여

국민열람을 7월(7.20-8.20)과 9월(9.10-9.24) 두

차례에 걸쳐 시행하였으며, 이에 대한 의견들을 수렴

하였다. 생태·자연도 고시를 위한 국민열람으로 접

수된 관·민원은 1,263건이며, 이의신청이 없었던

398도엽은 2013년 1월 8일에 개정 고시되었다(환경

부고시 제2013-1호).

4. 생태·자연도 등급 조정

생태·자연도에 대한 수정·보완 신청은 주기적인 갱

신에 따른 생태·자연도(안) 도면에 대한 의견 제출에

관한 것과 고시된 것에 대하여 상시적인 등급 수정·

보완 요청에 대한 의견신청으로 나누어진다. 생태·자

연도(안)에 대한 이의신청은 간략한 형식의 신청서로

가능하며, 전문가의 현장 조사를 통해 등급 조정이

이루어진다. 고시된 생태·자연도에 대한 등급 보완·

요청(생태·자연도 작성지침 제16조)은 대상지역에 대

한 2계절 이상의 생태현황 조사보고서를 별도로 작

성하는 등 보다 구체적인 형태로 ‘생태·자연도 작성

지침(환경부예규 제499호, 2014.1.9., 일부개정)’ 제

16조에 의거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대상지역의 수정

또는 보완을 신청할 수 있다(Figure 3). 접수된 생태·

자연도 등급에 대한 이의 사항은 서류 확인 및 검토

후 사유의 정당함이 인정될 경우 자문위원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와 함께 현장조사를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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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he concept by grade of the Ecosystem and Nature Map.



III. 관·민원에 따른 생태·자연도 등급

수정과 평가항목별 현황

1. 생태·자연도 고시별 등급

2012년 생태·자연도(안)과 2007년 고시 도면을

비교할 때, 1등급 지역은 1.7퍼센트(7.44% → 9.18%),

2등급 지역은 6.3퍼센트(39.21% → 45.52%) 증가하

였으나 3등급 지역은 8.1퍼센트(44.71% → 36.63%)

감소하였다. 하지만 2012년에 공개된 생태·자연도

(안)은 일부지역의 생태계 정보가 갱신된 것으로 전

국토의 대한 면적 변화율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Figure. 4).

16개 시도(2007년 자료와 비교하기 위해 세종특별

자치시는 충청남도에 포함) 가운데 행정구역별 생

태·자연도 등급이 부여된 지역(별도관리지역 제외)

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상북도인 것으로 나타났

다. 전국의 1등급 지역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

하는 시·도는 강원도로서 2007년에는 전국 1등급

지역의 54.33%가, 2012년에는 47.53%가 강원도에

속하였다(Table 1). 전국 1등급 지역에 대한 강원도

의 기여 비율은 감소하였지만 강원도의 1등급 지역

면적은 327km2(4,048.5km2 → 4,375.7km2) 증가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2007년과 2012년 사이에 국

립공원,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등 별도관리지역들

의 경계 조정 및 해지 등으로 인해 생태·자연도 등

급이 부여된 지역의 면적 증감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

이다. 강원도와 같은 사례는 경기도, 충청북도, 대구

광역시, 대전광역시 등에도 적용된다. 1등급 지역 면

적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자체는 경상북도(679km2)

이며, 감소한 지역은 전라북도(59km2)와 서울특별시

(7km2) 등이다. 각 행정구역에서 1등급 지역의 비율

이 가장 높은 지역은 2007년과 2012년 모두 강원도

(23.91%, 25.80%)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광주광역

시(0.40%, 1.00%)이다. 3등급 지역의 비율은 서울특

별시가 가장 높으며(73.4%, 72.7%), 반면에 강원도

(30.94%, 17.90%)가 가장 낮다(Table 1).

2. 생태·자연도 등급 수정·보완 요청

2007년 4월 이후에는 고시된 생태·자연도에 대하

여 생태·자연도 작성지침 제16조에 근거한 ‘등급의

수정·보완’에 대한 관·민원이 접수되었으며, 2013

년까지 총 182건의 관·민원이 접수되었다. 이들 지

역에 대하여 검토와 현장조사 등의 절차를 걸쳐 2013

년 12월까지 총 159건이 수정 또는 보완이 완료되어

고시되었다(Figure 5). 처리된 결과 중 46.8%(73건)

는 일부지역의 등급이 수정 또는 보완 되었으며, 신청

지역 전체 등급이 수정된 경우는 42.9%(67건)이며,

경계조정은 8.3%(13건), 그 밖에 변경 내용이 없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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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Grade by 2007 and 2012 year change of the
Ecosystem and Nature Map according to period.

Figure 3.  Diagram for public appeals on the Ecosystem and Nature Map.



급이 유지된 것은 1.9%(3건)이다.

연도별 민원신청은 2012년에 40건으로 가장 많이

접수되었다. 지역별 민원신청은 경기도 지역이 67건

(36.8%)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 외에

는 강원도 41건(22.5%), 충청남도 33건(18.1%), 경

상북도 17(9.3%)건, 충청북도 9건(4.9%), 전라남도

4건(2.2%), 전라북도 3건(1.6%), 울산광역시 3건

(1.6%), 경상남도 2(1.1%)건, 대전광역시 1건(0.5%),

세종특별자치시 1건(0.5%) 및 제주도 1건(0.5%) 순

이다. 이 중에서 경기도, 강원도 지역이 약 59%로 가

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Figure 6).

3. 생태·자연도의 평가항목별 현황

생태·자연도 평가항목별 등급 구성비율 변화도

전국의 생태·자연도 등급 구성비율 변화와 유사한

것으로 보여 진다(Figure 7). 등급 판정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생태계 요소는 식생으로 146개 지역이

며, 그 밖에 포유류(35건), 조류(10건), 지형 및 경관

(5건) 및 양서·파충류(1건) 순이다. 기타 8건에 대한

내용은 별도관리지역의 경계 변경으로 인한 등급별

경계조정 또는 토지이용 구분에 의한 단순 경계 조정

등이 해당한다. 전체 생태·자연도 등급(1, 2, 3등급)

판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식생분야이며, 특히, 보

전적 가치가 높은 지역을 의미하는 1등급 지역은 전

체 면적의 7.3%(2007), 8.4%(2012)를 차지하여 가

장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밖의 등급

에 영향을 주는 평가항목은 포유류, 조류 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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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rade status by administrative regions.
national (%) regional (%)

Total
1st Grade 2nd Grade 3rd Grade Separately

managed 1st Grade 2nd Grade 3rd Grade Separately
managed

2007 2012 2007 2012 2007 2012 2007 2012 2007 2012 2007 2012 2007 2012 2007 2012
Total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Seoul 0.11 0.19 0.26 0.21 1.00 1.21 0.60 0.61 1.30 2.95 16.80 15.58 73.40 72.72 8.50 8.76 100.00
Pusan 0.09 0.33 0.89 0.79 0.91 0.95 0.01 0.30 1.00 3.96 45.90 47.29 53.00 45.35 0.20 3.41 100.00
Inchon 0.15 0.20 0.56 0.58 1.70 1.90 0.12 0.23 1.10 1.77 21.80 26.53 76.10 69.72 1.00 1.98 100.00
Daegu 0.38 0.33 0.87 0.89 1.03 1.08 0.59 0.60 3.10 3.38 38.80 45.93 52.30 44.80 5.80 5.90 100.00
Daejoen 0.20 0.18 0.61 0.57 0.60 0.67 0.17 0.21 2.80 3.13 44.50 48.27 49.90 45.21 2.80 3.39 100.00
Gwangju 0.03 0.05 0.37 0.32 0.72 0.87 0.33 0.31 0.40 0.97 29.20 29.58 64.80 63.92 5.50 5.53 100.00
Ulsan 0.83 0.99 1.22 1.16 1.06 1.06 0.51 0.55 5.90 8.59 45.20 50.11 44.80 36.80 4.10 4.51 100.00

Gyeonggido 7.84 7.32 9.75 9.58 11.95 12.88 3.22 3.35 5.80 6.72 38.10 43.47 53.30 46.92 2.80 2.90 100.00
Gangwondo 54.33 47.53 14.06 15.08 11.69 8.29 24.64 30.36 23.91 25.84 32.62 40.63 30.94 17.95 12.53 15.58 100.00

Chungcheongnamdo 3.11 3.41 8.04 7.26 10.95 11.80 4.33 3.41 2.70 3.74 36.40 40.48 56.60 52.25 4.30 3.43 100.00
Chungcheongbukdo 3.82 3.36 8.70 8.83 6.79 7.49 8.13 9.31 3.80 3.96 45.90 51.26 40.90 33.98 9.40 10.80 100.00
Gyeongsangnamdo 3.23 5.05 11.92 12.27 9.84 9.29 14.21 11.40 2.30 4.42 44.30 52.96 41.80 33.25 11.60 9.37 100.00
Gyeongsangbukdo 17.23 21.35 23.35 22.11 16.36 15.21 14.78 16.86 6.70 10.28 48.10 52.91 38.50 29.16 6.70 7.65 100.00
Jeollanamdo 3.13 5.38 11.65 12.33 13.26 14.07 17.56 11.51 1.90 4.03 37.30 45.84 48.50 41.97 12.30 8.17 100.00
Jeollabukdo 4.09 2.67 7.01 7.27 9.26 9.93 8.88 8.98 3.80 3.08 34.50 41.55 52.10 45.56 9.60 9.80 100.00

Jejudo 1.44 1.65 0.75 0.73 2.89 3.28 1.90 2.00 5.80 8.16 15.70 17.97 69.70 64.50 8.80 9.38 100.00

Figure 5.  Management status of public appeals on the
announced Ecosystem and Nature Map from
2007 to 2013.



하는 야생생물들로 확인되었으나 나머지 요소들은

서로가 비슷한 비율의 기여도로 나타났다. 2013년까

지 생태·자연도 등급 수정·보완에 대한 156건의

관·민원 중에서 평가항목별로 식생 146건, 포유류

35건, 조류 10건, 지형 5건, 양서·파충류 1건 등으

로 식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것은 생태·자연도를 구성하고 있는 정보의 많은

부분이 대상 지역에 분포하는 식생의 평가 결과로 이

루어져 있으며, 그로 인해 식생에 대한 관·민원의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IV. 결 론

1. 고찰

생태·자연도는 국가의 자연자원 관리와 건전하고

건강한 생태계의 이용과 보전 및 복원을 위한 기초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

이나 시행에 적극 활용토록 하고 있다. 지도의 정보

는 각종 자연환경조사 결과와 법정관리지역 현황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전국을 1:25,000 축척의 도면

에 주기적으로 작성하여 현황을 갱신하고 있다.

2007년 최초 확정 고시 이후 개발이 어려운 1등급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등급 수정·보완 요청으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총 182건(매년 23건 이상)

이 접수되었다. 관·민원 대상지역의 토지이용 계획

은 건물 신축(공장, 발전소, 축사, 택지 등), 영농활

동(경작지 확장, 영농단지 조성), 도로건설 등의 사

업들로 다양하였다. 하지만 대부분 대상지역에 대한

부분적인 삼림 훼손 또는 제거가 수반되는 것이며,

특히 골프장, 휴양, 요양, 관광 및 레져시설, 도로 신

설, 골재, 채석 및 광산(석산개발) 등의 사업들은 계

획의 규모와 목적에 따라 삼림훼손과 지형의 변형을

수반하기도 한다(Figure 8). 또한 풍력발전소, 일부

도로 관련 사업 등은 연속된 삼림을 분리하여 삼림생

태계의 분리 또는 파편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Figure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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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Public appeals of the announced Ecosystem and Nature Map from 2007 to 2013.

Figure 7.  Grade change by 2007 and 2012 year (A), and public appeals on the Ecosystem and Nature Map(B) by factors.



2. 결론

생태·자연도는 자연환경 전반에 대한 기초 현황

도이며, 그 속성은 서식처에 대한 평가이지만, 정책

수립이나 개발사업 등 토지 이용 계획을 마련할 경우

확인 및 참조하여 활용할 것을 자연환경보전법에서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각종 토지 이용 목적

의 사업이나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생태·자연도의

활용은 대상지역과 주변의 자연정보와 현황을 제공

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국토 기반의

정책수립과 학술적 연구의 기초 자료로 이용되는 등

그 활용범위와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생태·자연도의 활용과 인식이 증가하는 만큼 지속

적인 관·민원의 발생과 더불어 내재된 정보에 대한

논란은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생태·자연도의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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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Damage types of public appeals (A. broken up stones quarry, B. Forest destroyed by fire, C. destruction area by
cutover, D. planted forest).

Figure 9.  Public appeal case of wind power generation facilities planned in Miryang.



과 같은 특징들 때문이다.

① 생태자연도 작성의 주요 기초자료가 되는 전국자

연환경조사는 1:25,000 축척을 기반으로 하고 있

는 반면, 각종 개발계획 또는 개발사업은 1:5,000

이하의 대축척지도를 기반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축척 차이에 따른 한계로 인해 지적 단위의 토지이

용에 대한 의사결정시 경계부 정확도의 문제가 발

생할 수 있다.

② 자연환경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항상 변화하기 때

문에 생태·자연도로 평가된 지역의 환경 역시 고

정되어 있지 않고 변화한다. 특히 식생의 안정화

및 천이는 물론 이동하는 야생동물의 특성 때문에

해당 속성 및 등급은 항상 변할 수 있다. 또한, 각

종 참나무시들음병, 소나무재선충, 산불 등으로

인해 일시적인 변화 조건이 항상 존재한다. 이러

한 특성으로 인해 과거에 분포 확인되었던 멸종위

기야생동물의 흔적이 현재는 없거나, 새로운 장소

에 확인되기도 한다.

③ 개인이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에 착수하거나 토지

거래를 하기 전에 생태·자연도 등급 정보를 인지

하지 못할 경우 손해를 입거나 타인과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생태·자연도는 법적으로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이나 시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도면(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또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사업에 대한

협의를 하고자 할 때 ... 고려하여야 하는’ 기준(자

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정도로 인식

되고 있다.

이러한 생태·자연도의 특성들 때문에 발생하는

각종 관·민원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는 관련 개선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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